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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주간포커스 】

미국의 P2P 규  논의  망 

동겸 연 원

P2P 여신  라  개   수   공  접 개함  출

 생시키는 태 다. 미  경  P2P 여신시   여파  신 경 , 

 출  강  등에 라 난  겪게  개   한  수  늘

고  어 고수  추 하는  참여가 해짐에 라 하 다. 

최근  미  개 안에 는 보  본시  규제 개 에 P2P 여신

업에 한 규제 논  담고 다. 향  연 계감 원  P2P 여신업에 한 보고

 할 정 , 동 보고  내   보  어 비  생  동시에 고

해야 한다는 견  적 다.     

□ P2P 여신(Peer-to-Peer Lending)  개 과 개  정한 조건에 맞춰 접  제

공하고  하여 출  생시키는 태 .1)

o 미  Prosper社  경   수 가 제시한 액과 최 에 해  

제공 간 역경매(reverse-auction)  출조건  결정 는 ,  Zopa

社  경   제공 가 출조건  결정

o P2P 개 는 라  개   수  공  접 개하는 과정

에   수  제공  건수  액에 라 수수료  징수

□ P2P 여신  행  한 개  비 해 볼  비  생 에  다양한 점

 보

o 존 에 비해 적  저 한 라  매체(online platform)   

함  거래비   수 , 라   가능한 경매 식  

함  출과정  함. 

1) 2005년 에  Zopa가 계최초  P2P 출 개  개시하 , 미  경  2006년에 Prosper社  출   

Lending Club, YadYap, Kudols, MicroVentures 등  업 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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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존  경  다수  점망 보  에 한 비 과 어 

감 당 에  하는 본   비  보해야 함.

o  제공 는 P2P 시  할 경  주식시 나 행  보다 높  수

 얻  수 ,  수 는 행 보다 낮   차  가능

  - 미  경  신 드  한 출 가 14%  초과하나 P2P 여신업체  

한 출 는 평균 11.9%  적  낮  편
2)
. 

<그  1> P2P 출  흐

               료: 경제연 (2007), 넷  한 개 간 출 개 비스

□ P2P 여신시   여파  신 경 ,  출  강 에 라 

난  겪게  개  에 한  수  늘 고, 고수  추 하는  참여

가 해짐에 라   

o  경  2005년과 2009년  연평균 80.9% 

o 미  경  Prosper社  Lending Club社  출 규 는 총 3.9억 달러(2010년 

)에 달함.

□ P2P 여신시   하  미  감 원 (SEC)는 P2P 여신업에 해 규제

 감  시
3)

o SEC는 Prosper社가 에게 행한  가  한 태  판단

하여   간주하고 SEC에 해 업등  무
4)5)

2) AEI(2010), Peer-to-Peer Lending: Innovative Access to Credit and the Consequences of Dodd-Frank 

3) Cease-and-Desist Order(2008), Securities Act of 1933 Release No.8984, 94 SEC Docket 1913

4) 한편,  경  P2P 여신업체  경  당  규제적   않고 , 여신업체  한 차  는 

(deposit)  정  않아 보험제  적  에  제 고 .

5) 또한 미등   판매  집단  험에 처한 Prosper社  Lending Club社  경  각각 2008년 10월과 4월  신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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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0년 7월 미  개 안(Dodd-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

Protection Act)  었는  동 안에 다 과 같  P2P 여신업에 한 규제 내

 포함 어  

o Dodd-Frank 안  989F(a) (1)에 , 2011년 7월 21  행 P2P 여

신시  규제 체계, 감  책 , 개 정보 보 , 스크  등  문제  다룬 

보고  연 계감 원(GAO)  에 제출하   

  - 동 연  수행하는  어 연 계감 원  연 행(FRB), 거래

원 (SEC), 비 단체, 전무가, P2P 여신업계  문  하  시 

o 한편, 미  개 안에 거하여 비  보 (Consumer Financial 

Protection Bureau)  신 에 라, P2P 여신업에 한 감  거래 원

(SEC)에  비 보 (CFPB)  어야 한다는 견 또한 제

고 는 
6)
.

□ 에 라 연 계감 원  P2P 여신업에 한 보고  할 정 , 동 안에 

 보  어 비  생  동시에 고 어야 한다는 견   

o P2P 여신시  해  수 에 한 본 공  고  공  

경  강 었다는 점에  비  생  제고  것  평가 고 .

o 게  규제 안   수  공 간 정보  비  해 

생 가능한  실  보 해야 하나  해 P2P 여신업 전  저해해

는 안 다는 견  동 보고 에  것   KiRi   

여신 취  단 었고,  강  등  충족과 SEC  감 에 편 는 것  조건  2009년  업  개 .

6) Prosper Prospectus, supra note3, at 9, 36-39


